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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  종 결 2015. 4. 17.

판 결  고 2015. 5. 15.

주       문

1. 원고  청구를 각한다. 

2. 소송 용  원고가 부담한다. 

청 구 취 

피고는 원고에게 21,390,000원  이에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날부  

다 갚는 날 지 연 20%  에 한 돈  지 하라. 

이       유

1.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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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가. 당사자  주장

  (1) 원고

  원고는 피고 부  결   돈  달라는 부탁  아 합계 21,390,000원

 피고  계좌 또는 피고가 지 하는 계좌  입 하는 식  여하 다. 라  

피고는 원고에게 차용  21,390,000원  이에 한 지연손해  지 할 가 있다.

  (2) 피고

  원고는 피고  하는 과 에  자  피고  채 를 신 갚아 주겠다고 하

면  피고에게  21,390,000원  입 하여 주었  뿐, 피고가  돈  차용한 사실  

없다.   

  나. 판단 

  갑 1 내지 5 증  각 재에 변  체  취지를 보태어 보면, 원고  피고가 

2009  가 경부  하면  결 날짜 지 잡았다가 파탄에 이른 사실, 원고는 피고

 하  2009. 11. 2.부  2010. 1. 8. 지 사이에 합계 21,390,000원  피고  계

좌 또는 피고가 지 하는 계좌  입 하여  사실  각 인 할  있 나,  인 사

실   증거들만 는 원고가 피고에게  돈  여하 다고 인 하 에 부족하

고, 달리 이를 인 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라  원고  주  청구원인  이  없다.  

2.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

  가. 원고  주장

  원고가 피고에게 지 한  21,390,000원  인  불 립  해 조건  하는 증

여인데 원고  피고 사이  계가 파탄에 이른 후 상당한 간이 경과하 므  

증여  해 조건이 취 었다. 라 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  21,390,000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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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 한 지연손해  할 가 있다. 

  나. 판단

  그러나  1  나항에  본 사실 계   증거들만 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

한 21,390,000원이 인  불 립  해 조건  하는 증여  격  가진다고 인

하 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 할 만한 아 런 증거가 없다. 라  원고   

청구원인도  나아가 조건 취 여부에 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 없다.

3. 결론

  그 다면 원고  이 사건 청구는 이  없 므  각하  하여 주 과 같이 판결

한다.

판사 종범


